
직원복리후생규

 2015.09.01. 

2017.08.01. 개

2021.12.14. 개

2023.09.01. 개

1 ( )  규  언어 학원 학 ( 하 “본 ”라 한다)에  

직원  복리후생 진에 한 사항  규 함  로 한다.

2 ( ) ①  규  본 에   원과 규직  무 계약직

직원( 하“ 직원” 라 한다)에게 한다.

②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원, 연 원,  등  경우는  계약 에 

다.

3 ( 지원비  계 지원비) ① 본  재직  직원에 하여 

별표1  지  에 라 지원비  계 지원비  직원 1 당 

100만원  내에  지 할 수 다.

② 지원비  계 지원비  신청하  해 는 당해 직원  다

 각   주 에 하여야 한다.

   1. 지원  신청  <별지 1 >

   2. 1  신청 액에  빙

4 (건강검진 지원) 직원  건강 리  하여 건강검진  해진 산  

내에  연 1  시행할 수 다. 

5 ( 물식사 공) ① 물 식사  해진 산  내에  공할 수 다. 

단. 물 식사는 식과 식에 한한다. 

② 식  경우 후 8시에 후 퇴근하는 경우에 한한다.

6 ( 품  공) ① , 개 , 타 특 에 해진 산  내

에  품  공할 수 다.

② 본  재직  직원에 하여 별표2  지  에 라 근  

품  지 할 수 다. 

7 (단체보험 가 ) 직원  복리후생 진  하여 해진 산  내에   

단체보험에 가 할 수 다. 단, 1  1건  단체보험만 가 할 수 다.



8 (동아리 지원) 직원  함양  건 한 여가 과 취미생  통한 

심신단련, , 상 우애로 찬 직   하  하여 동아리 

립  동  해진 산  내에  지원할 수 다. 

9 (상  ) ① 직원  상 간   도  한 직   

 하여 상  할 수 다.

② 상 는 체  하여 운 한다.

10 (수 한) 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복리후생

규 에  한 사항  7  하고는 하지 아니한다.

1. 당해 연도 징계   직원

2. 당해 연도 근무 간  6개월 미만  직원(연   원 )

② 직원  당하게 복리후생규 에  한 택   경우에는 지  액 

액  변상하게 하고, 1 간 신청 격  한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15  09월 0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17  08월 01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21  12월 14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  2023  09월 01  시행한다.



<별표1> 

지원비  계 지원비 표

 지  

지원비

- 해당 직원  가 취학한 원, · ·고등학  

 학  등  한민  령에 해 는 

에  생한 등록비  학비. (단, 가 령에 

하여 학비가 거나 학비가 무상  학 에 취학하고 

는 경우는 지 하지 않 ) 

계 지원비

- 본  수강료, 학비, 도  비, 체력단련비, 각  

학술  련 경비, 타 계  에 합하는 물품 

비

<별표2> 

근  품 지  표

근무연수 지  비고 

5  3돈

품  

또는 에 상 하는 액 지

10  5돈

15  7돈

20  8돈

 퇴직  1냥

※ 단 액 로 지 시에는 1돈당 20만원 로 책 한다.



<별지 1 >

지원  신청
지원비 ☐

계 지원비 ☐

직 신청 액

신청 사

 같  학비지원비  계 지원비  신청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                ( )

결재

담당


